
특 시 등포  유 업상생 전  전 상업보존 역 

정 등에 한 조례 일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.  5.  8.

행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심 사 경 과 1. 

가 제출일자 년  월 일 . : 2012 4 16

나 제 출 자 영등포 청장 . : 

다 회 일자 년 월 일 회 . : 2012 5 3

라 상정일자  . : 제 회 166 영등포 의회 임시회 제 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1 (2012. 5. 7) 

제안설명의 요  2. ( 제안설명자 재정 장 김정:  ) 

가 제안이유 . 

   ○ 유 산업 전 이 일  개정 에 라 자  조례로 위임   2012.1.17. 「 」

규 점포 등의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함으로  건전한 유          

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  보호  역경제의 상생 전을 하고자 함      

나 주요골자    . 

자  조례에 위임  규 점포등의 업시간 제한 등 안 제 조의 신   ( 14 2 )○ 

제한 상 규 점포  유 산업 전  시행령 에  정하는 것과    - : 「 」

규 점포                 

업시간 제한   전 시  전 시    - : 0 8

의무휴업일 정 의무휴업일 는 회로 하  째 일 일과     - : 2 , 

네 째 일 일을 휴업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.

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  전문위원  이 헌 영3. ( )

   ○ 이 개정 조례안은 유 산업 전 이 년  일 개정 에 라 자 2012 1 17「 」   

      조례로 위임  규 점포등의 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하고자   

개정하려는 것임      .

주 내 을 살펴보   ○ 

    - 안 제 조의 를 신 하여 규 점포  유 산업 전  시행령 에  정하는14 2 「 」  

것과 규 점포를 상으로 전 시  전 시  업시간을 제한      0 8

하고 매   째 일 일과 네 째 일 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함      .

이 일 개정조례안은 상위 인 유 산업 전 과 시 유 업 상생     ○ 「 」 「

협력  상공인 과 유 쟁에 한 조례 의 개정에 른 후 조 로        」

시로  형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 회로 정하고 전 시         2 0

전 시  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 으로 하는 조례 개정 고         8

      년  일 시 자  청장 회의시 형마트  에 한   2012 3 22 SSM

      의무휴업일을 시 자  가 동일한 날짜인 매   째 일 일과   

네 째 일 일  회 을 정하 로 결의한 사항을 한 것임      ( 2 ) .

이 개정조례안이 시행  근로자의 건강   규 점포등과 유 업의     ○ 

      상생 전을 위한 입 취 가 현 고 역의 상  활 화  리  전 시장과  

      동네 퍼에 한 최 한의 안전장  마련  것으로 상  검 결과 체계나  

자 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      .

   ○ 참고사항으로 등포동 재 타임 퀘어 내 이마트 등포점은 쇼핑    

      유 업체로 등록 어 있어 유 산업 전 상의 규 점포 등의 상이 아니므로  

저촉 상이 아니  강동  내 형마트  곳은 업제한이 비자의        SSM 5

택 을 해한 것이므로 계무역 한미자유무역협정 한 자유무역        , , EU․ ․

     협정 등에 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  일 행정 에 강동 청장을 4 9   

    상 로 업시간제한 등 처  취 을 제 하여 현재 파 경  시  , ,  



남시 인천 평  등 곳이  에 있으   일 행정 은         , 5 4 26

      업시간 제한 등 조례 행정  가처  신청을 각함으로  에 한SSM    

      업시간 제한 조 는 본안  판결에  결과가 히  않는 한 계  적   

       것으로 보임.

   ○ 또한 난  일 산 의회  일 의회에 는 다른 자 의   4 20 , 4 25

      강제휴업을 켜본 결과 재래시장에 님이 늘  않으  비자의 편만  

가 었고 휴무시 입점한 점포  인근 상  피해를 볼  있다는 등의        

사유로 조례안을 결한  있음      .

심사결과 원안가결4. 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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